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定款)변경 보고

의 안 제출년월일 : 2022년 06월 07일
제 출 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개정(22.3.10.)에

따른 정관 개정

나.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안)’에 따른

조례개정의 후속 조치로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2. 주요내용

 가.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
쳐 새로 선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
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 투
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 절차
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⑤ (좌동)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1) 제305회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결안건통보(서울시 기획담당관-2423호)

2) 서울시보 제3767호(2022.3.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예정



붙임 1.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 (서울시 기획담당관-2423호)



붙임 2. 서울시보 제3767호 (2022.3.10.)




